
[별표 3]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(제4조 관련)

구분 대               상 특정기호

1

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

간 해당 상병(C00~C97, D00~D09, D32~D33, D37~D48)으로 진료

를 받은 경우

V193

2

[별첨 1〕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

하여 [별첨 1]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
V191

[별첨 1〕에서 I60∼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

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

 * [별첨1]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

V268

[별첨 1]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

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

우 최대 30일

 * [별첨1]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

V275

3

[별첨 2〕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

여 [별첨 2]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

 * 단, [별첨 2〕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

[별첨 2〕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

V192

4

다음 각 목의 

어느 하나에 

해당하여 산정

특례 대상으로 

등록된 중증화

상환자가 적용

일부터 1년간 

해당 상병으로 

진료를 받는 

경우

*단, 등록기간 

종료 후 2년 

이내에 별첨 3

의 수술을 받는 

경우 1년간 재

등록할 수 있음

(V306은 제외)

 가. 별첨 3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

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

V247

 나. 별첨 3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

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

V248

 다. 별첨 3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(기능 및 

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)으로 입

원진료를 받는 경우

V305

 라. 별첨 3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(기능 및 

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)에 대해 

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수상(受傷)한 날부터 3년 이

내에 입원하여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

V306

 마. 별첨 3의 상병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

를 받는 경우
V250

5

손상중증도점수(ISS)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「응급의료

에 관한 법률」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

경우 최대 30일
V273


